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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2일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해관총서령 제248호, 이하 ‘등록규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
(해관총서령제249호, 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관련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 생산기업의 등록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함

□ 배경 

❍ 2022년 1월 1일부터 대중국 수출 생산기업에 대한 새로운 등록관리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국의

수입식품 관련 법령·정책 변화에 관한 정부 업무 지원을 위해 조사를 실시함

□ 관련 기관

❍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ES,P.R.CHINA)1)

<그림>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안내 사이트 이미지

1) 해관총서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cn/customs/syx/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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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新규정

❍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방법(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2)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3)

□ 등록 규정 주요 변경 내용

❍ 해관총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식품유형, 등록방식,

등록심사, 표기방식 및 유효기간 등을 변경하고, 기업 등록 신청방식은 식품유형에 

따라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등록과 기업의 자체등록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주관 당국 추천등록)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제7조에서 명시한 

18종 수입식품의 해외생산기업은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으로부터 '등록관리

시스템' 계정을 부여받고, 절차에 따라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함

([붙임2] 참조)

- (기업 자체등록) 18종 이외 기타 식품의 해외생산기업은 자체적으로 ‘등록관리

시스템’ 계정을 신청해야 하고, 절차에 따라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함([붙임2] 참조)

2) 해관총서 제245호령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3619657/index.html)

3) 해관총서 제248호령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361959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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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舊 규정
新 규정

(시행일: 2022.01.01)
등록 및 관리 기관

변경
(등록)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관리)국가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 ‣해관총서 일원화

등록 식품유형
범위 확대

육류제품, 유제품, 수산품, 꿀제품,
제비집제품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의 해외
생산, 가공, 보관 기업

기업 등록 방식
변경

해외 생산기업이 소재한 국가
(지역) 주관 당국 추천 혹은
기타 규정 방식

‣식품유형(*)에 따라 등록 방식을 해외
생산기업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 추천
등록 및기업의 자체등록 신청으로 구분

등록 심사 방식
해관이 전문가 혹은 지정기관을
조직하여 신청 자료에 대해 심사
하고 필요에 따라 실사 진행

‣해관은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 방식 및 그 조합을 통해 평가 심사
진행

등록번호 관리 및
표시 방식의 변경

식품 외포장에 실제 등록번호
표기

‣식품의 내·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혹은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이승인한등록번호
표기

․(보건식품, 특수식이용 식품)
스티커 부착 가능

․(보건식품, 특수식이용 식품) 인쇄만
가능

등록 유효기간
연장

4년 ‣5년

등록 관리 요구
명확화

등록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
등록 연장 신청

‣유효기간 만료일 3-6개월 이내 등록
연장 신청

기업 주체 책임 및
사중사후 감독관리

강화

등록 취소 적용 정황만 규정
‣등록 변경, 연장, 말소 적용 정황 추가
및 등록 취소 적용 정황 세분화 등

중국 당국의 재검사 중 등록
기업의 등록요구 부적합 정황
발견 시, 처리 조치에 한해 규정

‣등록요구 부적합 정황에 대한 등록
기업의 자체 발견 시, 등록기업의 대중국
수출 자진 중단 및 즉각적인 시정 조치
관리요구신설

‣등록기업의 등록요구가 지속적으로 부합
하도록해외주관당국의독려책임규정

(*) 식품유형
- (주관 당국 추천등록) ①육류와 육류제품, ②케이싱, ③수산품, ④유제품, ⑤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⑥꿀제품, ⑦알 및 알제품, ⑧식용유지 및 유지원료, ⑨소가 들어있는 밀가루식품,
⑩식용 곡물, ⑪곡물제분공업제품 및 맥아, ⑫신선 및 탈수 채소 및 건조 두류, ⑬조미료,
⑭견과 및 씨앗류, ⑮건조 과일, ⑯로스팅을 하지 않은 커피원두 및 코코아, ⑰특수식이용
식품, ⑱보건식품
- (기업 자체등록) 상기 18종 외 기타 식품

[표] 신·구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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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특수식이용 식품의 주요 변화

❍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방법 공포에 관한 령(제249호령)’ 제30조에 근거, 수입

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시는 반드시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만약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중문설명서도 

있어야 함

❍ 수입 특수식이용 식품 중문라벨은 반드시 GB 13432-2013의 관련 요구에 부합

해야 하며, 반드시 입국 전 최소 판매포장에 직접 인쇄되어야 하고 입국 후 

중국 내에서 스티커로 부착해서는 안 됨

- 이미 등록한 기업은 중국으로 특수식이용 식품을 수출할 시 반드시 식품의 

내·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혹은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의 승인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함

- 제품 포장에 중문라벨이 없거나 혹은 중문라벨이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제품에 따라 일률 반송 또는 소각

처리함

* (참고) GB 13432-2013 부록A 특수식이용 식품유형에 근거한, 특수식이용 식품 : ① 영유아

조제식품(영아조제식품, 성장기 영아조제식품, 유아조제식품, 특수의학용도 영아조제식품),

② 영유아보조식품(영유아곡물류 보조식품, 영유아 통조림포장 보조식품), ③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④ 상기 유형을 제외한 기타 특수식이용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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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조제 분유제품 라벨표시 강화

❍ 2021년 11월 2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영유아조제 분유제품의 라벨표시 

규범 한층 더 강화에 관한 공고’4)를 발표함

- 영유아조제 분유제품의 조제 등록 신청은 본 공고 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2023년 2월 22일 이후 생산제품의 라벨표시는 본 공고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이전 생산제품은 품질유지기한 만료일까지 판매 가능함

- 본 공고와 관련하여 GB 7718, GB 13432, ‘영유아조제 분유제품 조제 등록 관리

방법’, ‘영유아조제 분유제품 조제 등록 라벨 규범 기술 지침 원칙(시범시행)’ 등 

문건을 통해 살펴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5)

4)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2021년 제38호 공고 (https://gkml.samr.gov.cn/nsjg/tssps/202111/t20211112_336716.html)

5) 중국 식품화반넷 (http://news.foodmate.net/2021/11/612326.html)

핵심 구분 주요 내용

기본
요구사항
일치

공고

․영유아조제 분유제품 라벨은 식품안전 법률‧법규 및 표준과
제품 조제 등록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표시 내용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식별이 용이해야 함. 또한 허위, 과대,
소비자의오해소지가있는절대적내용을포함해서는안됨

설명

․‘공고’에서 특별히 언급된 영유아조제 분유제품 라벨은 허위,
과대,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하거나 절대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서는 안 됨. 현재의 영유아조제 분유제품 라벨 기준, 법규와
기본 요구사항은 일치하나, 동 공고를 통해 대다수 기업에 주의를
알리는 바이며, 기업은 기존의 ‘애매한’ 또는 ‘유사한’ 표현에대해서도
검토할필요성이있음

영유아조제
분유 함량 및
기능 강조에
대한 엄격한
요구

공고

․① 0～6개월 영유아에 적용하는 조제분유에는 함량 및 기능을
강조해서는 안 됨

․② 6개월 이상 성장기 영아 및 유아에 적용하는 조제분유에는
그필수성분에대한함량과기능을강조해서는안되며, 선택가능한
성분에대해서는문자형식으로주표시면이아닌곳에식품안전국가
표준에서허용하는함량과기능을강조할수있음

설명

․상기①은 기존 ‘필수성분’의 함량 및 기능을 강조해서는 안 됨’
에서 ‘모든 영양성분’까지 함량 및 기능을 강조해서는 안 됨‘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업이 선택적으로 영양 성분을 강조한 영유아조제
분유제품에대해기업의개선및대응이필요함을시사함
․상기②는 새로 추가된 부분으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성장기
영유아 조제분유의 라벨에 필수성분을 강조하고 있어 본
조항의 실시로 많은 제품라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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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분 주요 내용

주표시면
표시사항 강조

공고

․제품 라벨 주표시면에는 제품명칭, 순함량(규격), 등록번호가표기
되어야하며, 식품안전국가표준요구에부합하면서동시에소비자의오해
소지가 없는 도형을 사용하거나, 또한 주표시면의 가장자리에 등록한
상표를표시할수있으나, 기타내용은표기해서는안됨

설명

․해당 조항을 통해 ‘공고’에서 주표시면표기 내용을 제한함을 알 수
있음. ‘제품 명칭, 순함량(규격)과 등록번호’ 및 선택 표시 가능한
‘등록상표’ 외에, 요구에 부합하는 도안만 추가할 수 있음. 기타 문자,
부호등내용은주표시면에표시해서는안됨

동물성 유래에
대한 명확한
표시 요구

공고

․제품 명칭에 어떤 종류의 동물성 유래 문구가 있는 경우, 그
생유(원유), 분유, 유청분말 등 유단백 출처는 모두 그해당동물
에서 유래해야 함. 사용한 동종 유단백 원료가 2종 혹은 2종 이상의
동물성 유래인 경우, 배합표에 동물성 유래 원료가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을표기해야함

설명

․표시 내용 요구는 기본적으로 일치하나, 본 ‘공고’에서 제품
명칭 중 어떤 종류의 동물성 유래가 있으면, 생유와 분유, 유청
분말등 단백질 원료 또한 모두 동일 동물에서 유래해야 함을 보다
명확히함. 기존의 ‘유제품원료’ 범위를 ‘유단백원료’ 범위로축소함

복합 배합원료
조성분의
명확한 표기

공고

․제품 라벨 배합원료표의 복합 배합원료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따라 표기해야 함. 만약 어떤 종류의 배합원료가 2종 혹은
2종 이상의 기타 배합원료로구성된 복합배합원료(복합 식품첨가물
제외)일 경우, 배합원료표에 복합 배합원료의 명칭을 표기하고,
그 뒤에 괄호로 복합 배합원료의 조성분을 첨가량이 많은 순으로
표시해야 함

설명

․본 조항은 GB 7718에서 규정한 '어떤 종류의 배합원료가
국가표준, 산업표준 혹은 지방표준에 해당하고 첨가량이 총
식품량의 25% 미만일 경우, 복합 배합원료의 조성분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요구사항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즉, 영유아조제 분유제품은 모든 복합 배합원료를 표시하여야 함

권장 섭취량
및 수유량에
대한 과학적
증거 및

엄밀한 설명
강조

공고
․제품 라벨 상의 권장 섭취량 혹은 수유량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표현이 엄밀해야 하며, '필수(必须)', '엄격히(严格)' 등 문구를 사
용해서는안됨

설명

․현재 등록 신고 과정에서는 라벨 상에 권장섭취량, 수유량의
과학적 근거 제공을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음. 그러므로 본
조항에 의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 예상하며, ‘공고’에서는
'필수(必须)', '엄격히(严格)' 등문구의사용금지를보다더명확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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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유제품 라벨표시 및 검사검역에 관한 주요 내용

❍ (라벨표시)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유제품 섭취기한 기업 표시 권장에 관한 공고’6)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의거, 생산하는 식품 라벨에는 생산일자,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함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 생산기업에서 생산한 냉장보관이 필요한 저온살균유,

발효유에 대해 생산일자를 기준으로 한 품질유지기한 만료일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권장함

* (예시) '품질유지기한은 XXXX년 XX월 XX일까지임', 'XXXX년 XX월 XX일 전에 섭취(음용)

할 것' 등임

- 문구 설명내용은 포장 라벨의 눈에 띄는 위치에 인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한은 생산과정 중 잉크젯(Inkjet)으로 또는 포장 중 눈에 띄는 위치에 인쇄할 수 있음

- 표시 내용의 문구, 부호, 숫자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7718)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 (검사검역) 신 규정 “관리방법” 제79조에 따라,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은 폐지됨

- 다만, “2021년 제114호 수입 유제품 검사검역 관련 요구에 관한 공고”(2021년 

12월 23일 발표)에 의거하여 수입 유제품 검사검역에 관한 다음 관련 요구는 

지속적으로 유지함7)

6)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2021년 제34호 공고 (https://gkml.samr.gov.cn/nsjg/spscs/202110/t20211027_336153.html)

7) 해관총서 2021년 제114호 수입 유제품 검사검역 관련 요구에 관한 공고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4085209/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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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유제품은 수출국(지역) 정부 주관 당국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증명서
에는 수출국(지역) 정부 주관 당국의 직인과 서명이 있어야 하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시하여야 함. 위생증명서 견본은 반드시 해관총서의 확인을 거쳐야 함

‣수입 생유, 생유제품, 파스퇴르살균유, 파스퇴르살균 공정으로 생산가공한 조제유는 입국(경)
검역 심사를 받아야 함

‣해외 생산기업은 반드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유제품의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관련 요구를
숙지하고, 제품의 해당 규정 부합을 보장해야 함

․(1) 최초 수입 유제품은 반드시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에서 명시한 항목의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최초 수입이란, 해외 생산기업, 제품명칭, 조제배합, 해외 수출업체, 중국 내
수입업체 등 정보가 완전히 동일한 유제품이 동일 세관으로 처음 수입되는 것을 의미함

․(2) 최초 수입 유제품이 아닌 경우, 반드시 최초 수입 시의 검사보고서 사본 및 해관총서가
요구하는 항목의 검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최초 수입이 아닌 유제품의 검사보고서 항목은
해관총서가 유제품의 리스크 모니터링 등 정황을 근거로 확정하고 해관총서 홈페이지8)*에
공개함

․(3) 검사보고서는 수입 유제품의 생산일자 혹은 생산로트와 대응되어야 함

․(4) 수입 유제품 검사보고서에 대해 증명사항 고지서약제9)를 실시함

‣수입 유제품 검사보고서 발급 검측기관은 해외 공식 실험실, 제3자 검측기관 혹은 기업
실험실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중국 국내에서 식품 검사기관 인증 자격을 취득한 검측기관이
될 수도 있음

* 주: 본 공고에서 말하는 유제품이란 초유, 생유와 유제품을 포함함

8) 해관총서 홈페이지 중 카테고리 ‘정보서비스(信息服务)’에서 검사검역요구(检验检疫要求)에서 ‘최초가 수입이 아닌 유제품 검사항목’ 

파일 확인 (http://jckspj.customs.gov.cn/spj/zwgk75/zxjyjyyq/4089932/index.html)

9) 해관총서 2021년 제50호 공고(수입 유제품 검사보고 증명사항 서약고지제 실시에 관한 공고)

(*고지서약제는 수입 유제품 세관 신고 업무 행정 처리에 적용함. 서약 효력으로는 신청인의 서면 서약이 이미 고지한 조건과 

요구에 부합하고 서약 불이행 시의 법적 책임 부담에 동의한 후, 세관은 수입 유제품의 통관 신고 접수 시 검사보고서를 요구

하지 않고 서면 서약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처리함)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3748255/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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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관련 주요 법률‧법규 및 규정 

□ 해관(세관)법10)

❍ (목적)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며 해관(세관) 감독ž관리를 강화하고 

대외경제 무역과 과학기술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보장을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출입국 운송수단, 출입국 화물, 출입국 물품, 관세, 해관(세관)

사무 담보, 법률 집행 감독, 법률 책임 등에 대해 규정함

□ 식품안전법11)

❍ (목적) 식품안전, 대중의 건강 및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식품의 생산경영에 대한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및 평가, 식품

안전표준, 생산ž경영 과정 통제, 라벨과 설명서 광고, 특수식품, 식품 검사,

식품 수출입, 식품안전사고 처리, 감독ž관리,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함 

□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12)

❍ (목적)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식품안전법」의 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마련함

❍ (참고) 「식품안전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법률에 해당하나,

「실시 조례」는 국무원이 제정하고 행정법규에 해당함

❍ (주요내용) 「식품안전법」에서 다루고 있는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및 

평가, 식품안전표준, 식품 생산ž경영, 식품 검사, 식품 수출입, 식품안전 

사고처리, 감독ž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임

□ 수출입 상품검사법13)

❍ (목적) 수출입 상품검사 업무를 강화하고 수출입 상품검사 행위를 규범화

하며 사회 공공이익과 수출입 무역 관련 각 영역의 합법적 권익 보호 및 

대외 경제무역 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수입 상품검사, 수출 상품검사, 감독관리 및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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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상품검사법 실시 조례14)

❍ (목적) 「수출입 상품검사법」에 근거하여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로,

「수출입 상품검사법」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마련함

❍ (주요내용) 전국 수출입 상품검사 업무 실시 기관의 역할 및 수입상품의 

검사, 수출상품의 검사, 감독 관리, 법률 책임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

□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15)

❍ (목적) 동물전염병, 기생충병 및 식물위해성 병(病), 충(虫), 잡초 및 기타 

유해생물의 국경 유입 및 유출을 방지하고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생산과 신체건강을 보호하며 대외경제 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한 출입국 

검역, 국경통과 검역, 휴대 또는 우편물 검역, 운송수단 검역 및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함

□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 조례16)

❍ (목적)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에 근거하여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로,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실시를 위한 세부 규정으로 마련함

❍ (주요내용) 출입국, 국경 통과의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적재용기, 포장물, 동식물 전염병 발생지역 출처 등에 관한 검역 실시를 

규정함

□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17)

❍ (목적) 수출입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신체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해관법」, 「수출입 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 조례,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 조례, 「국경 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 조례,

「농산품 품질안전법」 등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으며, 속성은 규장(规章/행정성 법률 규범 문건)에 해당함

❍ (주요내용) 수출입 생산경영자 및 수출입식품 안전에 관한 신고 및 평가,

감독관리, 법률 책임, 수입식품 현장검사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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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국경반입) 과일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18)

❍ (목적) 입국 과일의 유해생물과 유독ž유해 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중국 

농업 생산과 생태안전과 인체건강을 보호를 위하여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및 실시 조례, 「수출입 상품검사법」및 실시 조례, 「식품위생법」및 기타 

법률·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으며, 속성은 규장(规章)에 

해당함

❍ (주요내용) 중국으로 반입되는 신선 과일에 관한 검역 심사, 검사검역 

조건, 제출 서류 등 검사검역 및 감독ž관리를 규정함

□ 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19)

❍ (목적) 출입국(국경통과 포함) 식량* 검사검역 감독ž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규장(规章)임

* 가공, 비(非)번식용도로 사용하는 화곡류(禾谷类), 두류, 식물유지원료류 등 작물의

종실 및 서류의 괴근(块根) 혹은 괴경(块茎) 등

❍ (주요내용) 입출국 검사검역의 등록등기 및 검사검역 실시 요구, 제출 

서류, 샘플검사, 반송 또는 소각처리, 리스크모니터링 및 사전경보,

감독관리, 법률 책임 등을 규정함

□ 출입국 유전자변형제품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20)

❍ (목적) 출입국 유전자변형제품* 검사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인체건강과 

동식물, 미생물의 안전 보장 및 생태환경 보호를 위하여 「수출입 상품

검사법」,「식품위생법」,「출입국 동식물검역법」및 실시 조례,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안전 관리 조례」등 법률·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으며 속성은 규장(规章)에 해당함

*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안전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및 기타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유전자변형 생물과 제품

❍ (주요내용) 각종 방식(무역, 내료가공(来料加工/원료수입가공), 우편, 휴대,

생산, 대체번식(代繁), 연구, 교환, 전람, 지원(원조), 증정 및 기타 방법)을 

통해 국경 반입, 국경 통과, 국경 반출하는 유전자변형제품의 검사검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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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관리 규정21)

❍ (목적) 수입식품 출처와 향방을 파악하고 수입식품의 이력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며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감독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법」

및 실시 조례,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특별 

규정」,「수출입 식품안전 관리 방법」등 법률, 행정법규, 규장(规章)요구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함

❍ (주요내용)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의 식품 수입기록과 판매기록 감독 관리에 

있어 감독 관리 업무의 책임 및 기록 대상 항목 등을 명시하고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양식을 제공함

□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 세칙22)

❍ (목적)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수입식품 기업 주체의 책임 구현 및 

업계 자율 촉진을 위하여 「식품안전법」및 그 실시 조례, 「수출입 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 조례와 「수출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총국령 

제144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세칙을 특별 제정하였으며, 속성은 

통고공고(通告公告)에 해당함

❍ (주요내용)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과 수출업체, 중국 내 수입업체, 대리

업체의 불량기록에 관한 불량기록 작성, 리스크 조기 경보, 통제 조치 

및 경보 해제 등을 규정함

□ 수출입 사전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 방법23)

❍ (목적) 수출입 사전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

안전법」 및 그 실시 조례, 「수출입 상품검사법」및 그 실시 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수출입 사전포장식품 라벨 검사 감독 관리에 있어 기업의 

책임, 수입 사전포장식품 라벨 검사 감독 시 제출 서류 및 검사 내용,

수출 사전포장식품의 라벨 관리 등을 규정함

- (참고) 동 방법의 유효성 상태는 ‘알 수 없음’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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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법령 및 규정의 원문 및 번역문은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 가능함

10)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56575/index.html)

11)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86186.html)

12)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98468.html)

13)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94805.html)

14)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2476.html)

15)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710.html)

16)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63928.html)

17)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207904.html)

18)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63841.html)

19)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88245.html)

20)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648.html)

21)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74854.html)

22)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82142.html)

23)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92902.html)

24) 식품화반넷 (http://law.foodmate.net/show-195737.html)

□ 수출입 사전포장식품 라벨검사 감독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4)

❍ (목적) 행정 간소와 권한 이양 개혁 심화 요구를 관철하고 통관 효율을 

보다 더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법」및 그 실시 조례, 「수출입 

상품검사법」및 그 실시 조례 등 법률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속성은 통고공고(通告公告)에 해당함

❍ (주요내용) 수입 사전포장식품 라벨에 관한 중문 라벨 규정 부합, 현장

검사 및 실험실 검사 시 수입업체의 합격증명서류 제출, 라벨 규정 위반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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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해외생산기업 등록 신청 안내28)

25)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cifer.singlewindow.cn/)

❍ 해외생산기업 등록(注册) 신청 및 기업 정보 조회

(1) 해외생산기업 등록(注册) 신청

- 관련 해외 주관 당국과 해관총서가 신청방식과 신청서류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규정’ 제7조에서 명시한 18종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소재국(지역) 주관 당국이 ‘등록관리시스템’ 계정을 부여

하여 주고,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함

- 해외 주관 당국의 ‘등록관리시스템‘ 계정은 해관총서가 부여해 줌

- ‘등록규정’ 제7조에서 명시한 18종 이외 기타 식품의 해외생산기업은

자체적으로 ‘등록관리시스템’ 계정을 신청해야 하고, ‘등록관리시스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함

(2) 등록관리시스템 로그인 및 해외생산기업 정보 조회

- (사이트) ▲China Import Food Enterprises Registration(进口食品境外生产

企业注册管理系统, 이하 '등록관리시스템') 홈페이지25) 또는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中国国际贸易单一窗口) 홈페이지26) - China Import Food Enterprises

Registration(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系统)를 통해 접속함

- 이미 등록을 완료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등록관리시스템'에서 중국등록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함

❍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련 제품유형 및 제품코드 조회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련 제품유형과 상응하는 상품코드(HS코드),

검사검역명칭(검사검역코드)은 '등록관리시스템'에 로그인(登录)하여 메인

페이지 메뉴 -「제품유형(产品类别)」에서 조회 가능함

❍ 해외생산기업 등록 업무처리지침27)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첨부 문건은 해관총서 

홈페이지 「인터넷+해관(互联网+海关)」 - 「업무처리지침(办事指南)」- 「행정

승인(行政审批)」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업무처리지침(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办事指南)*」에서 

확인 가능함

* 상세 내용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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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 홈페이지 (https://www.singlewindow.cn/)

27) 해관총서 (http://online.customs.gov.cn/static/pages/treeGuide.html)

28)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2480148/4053483/index.html)

❍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수입신고

-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은 수입신고 시 세관신고서(报关单)의 

'제품자격(产品资质)' 항목 중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증명서란(허가증 

유형코드519)에 기업의 중국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 2020버전 신고 항목으로 수입식품을 세관 신고하는 경우 '기타기업' 항목 중 

'기타기업유형'란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을 선택하고, '코드 혹은 기업명칭'란

에는 기업의 중국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함

- 요구대로 기입하지 않을 경우, 해관(세관)은 수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음

❍ 등록 유효기간

- 기 등록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자격은 지속적으로 유효함

- 기 등록 기업은 유효기한 만료일 3-6개월 내에 ‘등록규정’ 제20조 관련 

요구에 따라 등록 연장 신청해야 함

- 규정에 따라 등록 연장 신청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해관총서는 기존 등록 

자격을 말소 처리함

❍ 비용

-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실시에 관한 비용을 수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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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해관 정무 서비스 사항 업무 지침

(000129012000)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정무 서비스 사항 업무 지침

1. 사항 명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등록

2. 사항 유형: 행정허가

3. 설정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96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식품을 수입

하는 수입업체는 반드시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당국에 서류 비안(备案/신고)을 

하여야 한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은 반드시 국가출입국

검사검역 당국을 통해 등록(注册)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체적인 이유로 수입식품에서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당국은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당국은 반드시 이미 서류 등록된 해외 수출업체, 대리업체, 

수입업체와 이미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기업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50조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당국이 이미 등록된 해외식품생산업체가 더 이상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못함을 발견한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

하고, 시정 기간 동안 생산한 식품의 수입을 일시 중단한다. 시정 후에도 여전히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 당국은 해외 식품생산

기업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248호)

제1장 총칙

  제1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검역법」및 실시조례,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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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특별규정」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생산ㆍ가공ㆍ저장 기업(이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으로 통칭)의 등록 관리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전 조항에서 규정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는 식품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저장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관리 업무를 일괄 담당한다. 

  제4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반드시 해관총서의 등록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 조건 및 절차

  제5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조건

(1)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해관총서의 동등성 평가, 심사를 통과한 

경우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고,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감독 관리를 받는 경우

(3) 유효한 식품안전 위생관리 및 방어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재 국가(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 및 수출하며,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이 중국 관련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함이 보장되는 경우

(4)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합의한 관련 검사검역 요건에 부합

하는 경우

  제6조 수입식품의 해외생산기업 등록 방식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 등록 방식과 기업의 등록 신청 방식이 포함된다.

  해관총서는 식품의 원료 공급원, 생산가공 공정, 식품안전의 이력데이터, 소비자층, 

섭취방식 등 요인의 분석에 근거하고, 국제적 관례를 접목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의 등록 방식과 신청 자료를 확정한다. 

  리스크 분석을 통하여 특정 식품의 리스크 변동이 확인되거나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해관총서는 상응하는 식품의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방식과 신청 

자료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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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다음 식품의 해외생산기업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한다. 육류 및 육류 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 및 알제품, 식용유지 및 식물유지 원료,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 

식품, 식용 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 및 맥아, 신선 및 탈수 채소와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 및 씨앗류, 건과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원두 및 코코아, 특수식이용 식품, 

보건식품

  제8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등록을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반드시 심사 

및 조사하고,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하며, 

다음의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추천 서한 

(2) 기업 명단 및 기업 등록 신청서

(3)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발행한 영업등록증과 같은 기업 신분(Ideantity) 

증명 문서

(4)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 기업이 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성명서

(5)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관련 기업에 대하여 심사 및 조사한 심사 보고서 

  필요한 경우, 해관총서는 기업의 공장 생산구역, 작업장, 냉동 창고의 평면도, 

공정 흐름도 등 기업의 식품안전위생 및 방호시스템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본 규정 제7조에서 언급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기업은 반드

시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의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 등록 신청서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발행한 영업등록증과 같은 기업 신분(Ideantity) 

증명 문서

(3) 기업이 본 규정의 요건 충족을 약속하는 성명서

  제10조 기업 등록 신청서 내용에는 기업명, 소재 국가(지역), 생산 장소 주소, 

법정 대리인, 연락 담당자, 연락 방식,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승인한 등록

번호, 신청 등록 식품유형, 생산유형, 생산능력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등록 신청 자료는 반드시 중문 또는 영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국가(지역)와 중국이 등록 방식 및 신청 자료를 별도로 규정한 경우, 양측의 약정에 

따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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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제출한 신청 

자료가 진실하고, 완전하며, 합법적임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해관총서 자체적으로 또는 유관 기관에 위탁하여 심사평가팀을 구성하고, 

서면조사, 영상조사, 현장조사 등의 형식과 이를 조합한 방식으로, 등록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대하여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평가팀은 2명 이상의 

평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과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상기한 평가심사 업무 

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해관총서는 평가심사 상황에 근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을 등록 승인하고, 중국 내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요건에 부적합한 수입

식품 해외생산기업은 등록을 승인하지 않으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5조 등록을 취득한 기업은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반드시 식품의 내․외포장에 

중국 내 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승인한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승인 시, 반드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7조 해관총서는 등록을 취득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명단을 일괄 고시한다. 

제3장 등록 관리 

  제18조 해관총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유관 기관에 위탁하여 심사평가팀을 구성

하고,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지속적인 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다. 심사평가팀은 2명 이상의 평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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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등록 신청 절차를 통해 해관총서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사항 변경 정보 대조표

(2) 변경 정보 관련 증빙 자료

  해관총서의 심사 후 변경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변경한다. 

  생산 장소의 이전, 법정 대리인 변경 또는 소재 국가(지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며, 중국 내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0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등록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등록 유효

기간 만료 3~6개월 전에 등록 신청 절차를 통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다. 

  등록 연장 신청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등록 연장 신청서

(2) 등록 요건의 지속적인 충족을 약속하는 성명서

  해관총서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등록 연장을 승인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5년 연장된다.

  제21조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관총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

식품 해외생산기업에 통지하고, 고시한다. 

(1) 규정에 따라 등록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자발적으로 취소 

신청한 경우

(3) 본 규정 제5조 제(2)항 요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22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이미 등록된 

기업을 상대로 효과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이미 등록된 기업이 등록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통제 조치를 취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때까지 

관련 기업의 대(對)중국 식품 수출을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자발적으로 대(對)중국 식품 수출을 중단하여야 하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여 

등록 요건에 충족할 때까지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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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해관총서가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등록 요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시정 기간 동안 관련 기업의 식품 수입을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등록 추천한 기업의 수입이 일시 중단된 경우, 

주관 당국은 관련 기업이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보고서와 등록 요건 충족 관련 서면 성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 대리인이 등록 신청한 기업의 수입이 일시 중단된 경우, 

반드시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며,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보고서와 등록 요건 

충족 관련 서면 성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관총서는 반드시 기업의 시정 상황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인 경우, 

관련 기업의 식품 수입을 재개한다.

  제24조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관총서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고시한다. 

(1) 기업의 자체적인 사유로 수입식품에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가 초래된 경우

(2) 중국으로 수출한 식품의 입국 검사 및 검역에서 식품안전 문제가 발견되고,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3) 기업의 식품안전 위생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이 

안전 위생 요건에 적합함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4) 시정 후에도 여전히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5)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정황을 은폐한 경우

(6) 해관총서의 재조사와 사고 조사 협조에 거부하는 경우

(7) 등록번호를 임대, 대여, 양도, 전매, 도용한 경우

제4장 부칙

  제25조 국제기구 또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전염병 

발생 상황을 통보하거나 관련 식품의 입국 검사 및 검역 과정에서 전염병, 공중보건 

사고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해관총서는 해당 국가(지역)의 관련 식품 수입을 

일시 중단하고, 이 기간 동안 해당 국가(지역)의 관련 식품 생산기업 등록 신청을 수리

하지 않는다. 

  제26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란 수입식품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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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업의 소재 국가(지역)에서 식품 생산기업의 안전 위생을 감독 관리하는 

정부 부처를 말한다. 

  제27조 본 규정의 해석은 해관총서에서 담당한다. 

  제28조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3월 22일 기존 국가질량

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45호로 고시되었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따라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4. 시행기관: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  

5. 법정 종결 기한: 없음

6. 보증 종결 기한: 없음

7. 결과명칭: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에 일괄 고시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명단

8. 결과 샘플: 없음

9. 비용 기준: 비용 없음

10. 비용 근거: 없음

11. 신청 조건

(1)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해관총서의 동등성 평가, 심사를 

통과한 경우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고,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감독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3) 효과적인 식품안전 위생관리 및 방호시스템을 마련하고, 소재 국가(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 수출하며,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이 중국 관련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4)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합의한 관련 검사검역 요건에 부합

하는 경우

12. 신청 자료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등록 추천한 18종 제품의 해외생산기업의 경우, 

신청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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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순

서
제출 자료명 수량

종이/

전자문서

언어

요구

비

고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등록 추천 

서한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2
등록 추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명

단(첨부1)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3
등록 추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

록 신청서(첨부2)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4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발행한 영업등

록증과 같은 기업 신분(Identity) 문서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5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등록 추천한 

기업의 적합성 증명서(첨부3)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6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관련 기업에 

대하여 심사 및 조사한 심사 보고서, 또

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조건 및 

대조 조사 요점(첨부4)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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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3) 등록 연장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순

서
제출 자료명 수량

종이/

전자문서

언어

요구

비

고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변경 신청 

서한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2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사항 변경 

정보 대조표(첨부5)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3 변경 정보 관련 증빙 문서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순

서
제출 자료명 수량

종이/

전자문서

언어

요구

비

고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등록 연장 

추천 서한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2
등록 연장 추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명단(첨부6)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3
등록 연장 추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신청서(첨부7)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4
등록 연장 추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적합성 성명서(첨부8)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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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 말소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2) 18종 제품 이외 기타 식품 해외생산기업의 경우, 신청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최초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순

서
제출 자료명 수량

종이/

전자문서

언어

요구

비

고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말소 신청 

서한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2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말소 명단

(첨부9)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3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말소 신청서

(첨부10)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순

서
제출 자료명 수량

종이/

전자문서

언어

요구

비

고

1
자체적으로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신청서(첨부11)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발행한 영업

등록증과 같은 기업 신분(Identity) 문서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3
자체적으로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적합성 성명서(첨부12)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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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3) 등록 연장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4) 등록 말소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순

서
제출 자료명 수량

종이/

전자문서

언어

요구

비

고

1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사항 변경 

정보 대조표(첨부5)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2 변경 정보 관련 증빙 자료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순

서
제출 자료명 수량

종이/

전자문서

언어

요구

비

고

1
자체적으로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연장 신청서(첨부13)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2
자체적으로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연장 적합성 성명서(첨부14)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순

서
제출 자료명 수량

종이/

전자문서

언어

요구

비

고

1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말소 신청서

(첨부10)
1 종이/전자

중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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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처리 절차

(1) 등록의 신청, 접수, 평가 및 심사, 결정

1) 신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등록, 변경, 연장, 취소 신청 시, 신청 방식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 방식과 기업의 신청 방식이 포함된다. 

  18종 제품(육류 및 육류 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 및 알제품, 식용유지 및 식물유지 원료, 소가 들어있는 

밀가루 식품, 식용 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 및 맥아, 신선 및 탈수 채소와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 및 씨앗류, 건과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원두 및 

코코아 콩, 특수용도식품, 보건식품 포함)의 해외생산기업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및 조사하여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해관총서에 추천하고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8종 제품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기업은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해관총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관련 국가(지역) 주관 당국과 해관총서가 신청 방식 및 신청 자료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변경, 연장, 

말소 신청 시, 반드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3) 접수 처리

  해관총서 식품국은 신청 자료를 수령한 후, 다음의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

한다. 

① 자료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수 처리한다.

② 자료가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20 업무일 내에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내용 전부를 일괄 고지한다.

③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의 요건에 따라 

등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접수 처리하지 않으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이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고지한다.

④ 등록을 신청한 해외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을 발견한 경우, 접수 

처리하지 않으며,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고지

한다. 이미 등록된 해외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을 발견한 경우, 「중화

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관리규정」(해관총서령 제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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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련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해관총서 식품국이 서면 서한, 팩스 문서, 전자우편 또는 정보화 시스템 등 

형식으로,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접수 처리 

정황을 피드백한다. 

4) 평가 및 심사

  리스크 분석 및 실제 업무 필요에 근거하여 해관총서 식품국은 심사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면 조사, 영상 조사, 현장 조사 등의 형식과 이를 조합한 

방식으로, 등록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대하여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평가 및 심사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서면 조사: 해관총서가 심사평가팀을 구성하여 제출한 신청 문건 자료를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나 해외생산기업이 제출한 

신청 문건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신청 문건 자료 상황에 따라 해관

총서는 신청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이나 해외생산기업에 부족한 정보나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영상 조사: 해관총서는 심사평가팀을 구성하여, 인터넷 영상(화상)연결 

방식으로 기업의 식품안전위생관리 시스템과 식품안전위생 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영상 조사를 받는 기업과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마땅히 영상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영상 조사에서 발견된 관련 문제에 

대하여 해관총서는 영상 조사를 받은 기업과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 

시정하도록 하고, 상응하는 시정 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현장 조사: 해관총서는 심사평가팀을 구성하여 해외로 가서 등록을 신청한 

해외생산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식품안전위생관리 시스템 및 식품

안전위생 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다. 현장 조사를 받는 기업과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마땅히 현장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관련 문제에 대하여 해관총서는 현장 조사를 받은 기업과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 시정하도록 하며, 상응하는 시정 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사한 내용과 표준은 세계무역기구(WTO) 3자매 기구(OIE, IPPC, 

CAC) 관련 가이드라인, 해관총서 및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상의하여 

결정한 관련 검사 검역 요건, 중국 관련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근거하여 이행할 것이다.

  해관총서 식품국은 심사평가팀을 구성하여 영상 조사, 현장 조사를 실시

하고, 리스크 분석 및 국제적 관례에 근거하여 기업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과 

사전에 소통하여 협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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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 결정

  해관총서 식품국은 심사평가팀의 업무 보고서에 대하여 심사 결정을 진행

한다. 

6) 등록 부여

  해관총서는 평가 및 심사 상황에 근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을 등록 승인하고, 중국 내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통지한다. 요건에 부적합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은 등록 승인을 하지 않으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통지한다.

  해관총서 식품국은 서면 서한, 팩스 문서, 전자우편 또는 정보화 시스템 등 

형식으로,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통지한다. 

(2) 등록 사항 변경

  이미 등록된 해외기업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신청 절차에 따라 본 지침 제12조 요건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변경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및 심사를 통하여 만일 변경 사항이 해외기업의 식품안전위생관리 

통제와 관련이 없다고 간주되고(예: 기업명 변경 등) 변경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한 경우, 변경하도록 한다. 평가 및 심사를 통하여 관련 변경 및 조정이 

해외기업의 식품안전위생관리 통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변경하지 않도록 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신청 절차에 따라 새로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새로운 등록 신청서가 

통과되면, 기존의 중국 내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등록 자격이 

취소된다.

  기업의 생산 장소 이전 법정 대리인 변경 또는 소재 국가(지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 변경 등의 경우는 반드시 새로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등록 신청서가 통과되면, 기존의 중국 내 등록 일련번호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자격이 취소된다. 

  생산 장소의 이전이란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의 실제 생산 장소(공장구역)가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인 사무 장소의 변경은 생산 장소 이전에 속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인의 변경이란 해외기업의 실제 소유자가 변경된 것을 말한다. 

만일 해외기업의 실제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나 실제 소유자를 대신하여 

기업의 생산 장소(공장구역) 관리 인력을 변경한 경우, 생산기업은 먼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관총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기업의 식품안전위생관리 

통제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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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연장

  이미 등록된 해외 기업은 반드시 그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6개월 전에 

반드시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신청 절차에 

따라 본 지침 제12조 요건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등록 연장 신청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평가 및 심사를 거쳐 등록 연장 요건에 적합함이 확인된 경우, 등록 연장을 

승인한다.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연장 승인을 하지 않으며, 소재 국가

(지역) 주관 당국이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서면 통지하고, 기존의 중국 

내 등록번호는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등록 자격이 취소

될 것이다. 

  해관총서 식품국은 서면 서한, 팩스 문서, 전자우편 또는 정보화 시스템 등의 

형식으로,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통지한다. 

(4) 등록 말소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관련 자격 말소를 신청할 때, 반드시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신청 절차에 따라 

본 지침 제12조 요건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말소 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해관총서 식품국은 말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말소 승인하며, 소재 국가

(지역) 주관 당국이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통지하고 고시한다. 

14. 처리 형식

  관련 국가(지역) 주관 당국과 해관총서가 신청 방식과 신청 자료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변경, 연장, 

말소의 신청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다. 

15. 처리 현장 방문: 0회

16. 심사 표준

  신청 자료 작성의 완전성, 진실성, 정확성, 유효성 여부

  신청 자료 내용이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합의한 관련 검사 

검역 요건, 중국 관련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17. 일괄 처리 범위: 없음

18. 예약 처리: 아니오

19. 온라인 결제: 아니오

20. 물류 택배: 아니오

21. 처리 지점

(1) 신청 자료 제출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베이징시 젠궈먼네이가 6호(北京
市建国门内大街6号),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中华人民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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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国海关总署进出口食品安全局), 우편번호 100005

(2) 온라인 처리: https://cifer.singlewindow.cn, 중국국제무역단일창구(www.singlewindow.cn) 

표준 버전에서도 처리 가능

22. 처리 시간

(1) 기업 신청 시간

온라인 처리: 24시간

외교 절차: 법정 근무일 8:00~17:00

(2) 해관 심사 결정 시간: 법정 근무일 8:00~17:00

23. 상담 전화: 12360 해관 서비스 핫라인

24. 감독 전화: 12360 해관 서비스 핫라인  

    

https://cifer.singlewindow.cn
http://www.singlewindow.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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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식품 안전 보장 및 인류와 동식물 생명 보장, 건강 보호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역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

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과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특별규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하기 활동에 종사할 시 본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수출입식품 생산·경영 활동

(2) 해관이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 및 해당 수출입식품 안전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 관리 

식품첨가제 수출입,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경영 활동은 해관총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수출입식품 안전 업무는 안전 우선, 예방 위주, 리스크 관리, 전 과정 통제, 

국제 공조 원칙을 견지한다. 

제4조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하는 수출입식품의 안전을 책임진다.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는 중국이 체결 혹은 참여 중인 국제조약 및 협정, 중국 내 

법률, 법규와 식품 안전 국가표준에 근거하여 수출입식품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

해야 하며,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받고 수출입식품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와 대중에 

책임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5조 해관총서는 중국 전역의 수출입식품 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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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해관은 관할 지역 내 수출입식품의 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해관은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수출입식품 안전 감독관리 수준을 제고한다.

 

제7조 해관은 수출입식품 안전의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 법률, 행정법규 

및 식품 안전 국가 표준과 지식 관련 보급 업무를 전개한다. 

해관은 식품 안전 국제조직, 해외 정부기관, 해외 식품업종협회, 해외 소비자협회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입식품 국제 공조 구조를 구축한다. 

제8조 해관에서 수출입식품 안전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인력은 반드시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한다. 

제1장 식품 수입 

제9조 수입식품은 중국 법률, 법규와 식품 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이 

체결 혹은 참여 중인 국제조약 및 협정에 별도의 특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국제조약 

및 협정의 요구에도 부합해야 한다. 

식품 안전 국가표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식품을 수입할 경우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이 공표하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관련 표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신규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의 신규 식품 원료 위생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해관은 수출입상품 검역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

식품에 대한 합격 평정(評定)을 실시한다. 수입식품 합격 평정에는 중국 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국가(지역)(이하 ‘해외 국가(지역)’) 식품안전 관리체계 평가 및 심사,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수출입 업체의 비안(备案/신고)29) 및 합격 보증, 입국 동식물 

검역 심사 비준, 동봉 합격증명서 검사, 서류심사, 현장심사, 감독 샘플링검사, 

29) ‘비안(备案/신고)’은 ‘등록(注册)’제보다 간소화된 신고 및 고시 제도를 말한다. ‘등록(注册)’은 법적 절차, 조건, 요구에 
따라 제품 안전성, 보건기능, 품질 통제가능성에 관한 신청서류를 체계적으로 평가 및 심의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이며, ‘비안(신고)’은 제품 관련 신청서류를 시장감독관리 부문에 제출하여 보관, 공개, 비치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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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 기록 검사 및 상기 각 형식의 복수 조합형 검사를 포함한다. 

제11조 해관총서는 해외 국가(지역)의 식품 안전 관리체계와 식품 안전 상황에 

대해 평가와 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와 심사 결과에 상응하는 검사·검역 

요구를 확정할 수 있다. 

제1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관총서는 해외 국가(지역)에 

대해 평가와 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 

(1) 해외 국가(지역)가 특정 유형(종) 식품에 대해 처음 중국에 수출 신청을 하는 

경우 

(2) 해외 국가(지역) 식품 안전, 동식물 검역 법률, 법규, 조직기구 등에 중대한 

조정이 생기는 경우

(3) 해외 국가(지역) 주관 부문이 대(對)중국 수출 특정 유형(종) 식품에 대한 검사·

검역 요구 신청에 중대 조정이 생기는 경우

(4) 해외 국가(지역)에 동식물 전염병 또는 식품 안전 관련 중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5) 해관이 대(對)중국 수출 식품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여 동식물 전염병 또는 

식품 안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6) 평가 및 심사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13조 해외 국가(지역) 식품 안전 관리체계 평가 및 심사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평가, 확인이 포함된다.

(1) 식품 안전, 동식물 검역 관련 법률, 법규

(2)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조직 기구 

(3) 동식물 전염병 유행 상황 및 방제 조치 

(4) 질병 유발 미생물,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오염물 등에 대한 관리 및 통제 

(5) 식품 생산·가공, 운송·창고 보관 단계의 안전, 위생 통제 

(6) 수출식품의 안전 감독관리 

(7) 식품 안전 예방, 추적과 리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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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보와 비상 대응 시스템 

(9) 기술 지원 능력 

(10) 동식물 전염병, 식품 안전 관련 기타 상황

제14조 해관총서는 전문가를 구성하여 서면 자료심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 형식 

혹은 복수 조합 검사 형식을 통해 평가와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해관총서는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 및 심사 대상 국가(지역)에서 제출한 

신청자료, 서면평가 설문지 등 자료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 내용에 자료의 

진실성, 완전성, 유효성 항목이 포함되도록 한다. 자료 심사 상황에 따라 해관총서는 

관련 국가(지역)의 주관 부문에 부족한 정보나 미비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심사에 이미 통과된 국가(지역)에 대해 해관총서는 전문가를 구성해 식품 

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영상검사 혹은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문제 발견 시 

관련 국가(지역) 주관 부문 및 관련 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국가(지역)는 평가와 심사를 위해 필요 시 협조해야 한다. 

제16조 평가 및 심사를 받는 국가(지역)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총서는 평가와 심사를 종료하고, 관련 국가(지역) 주관 부문에 통보할 

수 있다. 

(1) 서면평가 설문지 수령 후 12개월 내에 피드백이 없는 경우

(2) 해관총서로부터 정보 및 자료 보완 통지를 받고도 3개월 내에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 또는 중대한 식품 안전 사건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

(4) 중국 측 영상검사 또는 현장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정 요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하지 못한 경우 

(5) 평가와 심사 종료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상기 (1), (2) 조항에 속할 시 관련 국가(지역) 주관 부문은 특수 사유로 인한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해관총서의 동의를 거쳐 해관총서에서 재차 확정한 기한 내에 



- 37 -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평가와 심사 완료 후, 해관총서는 평가와 심사를 받은 국가(지역) 주관 

부문에 평가와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18조 해관총서는 중국 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하며, 등록 승인 기업 명단을 대외에 공표한다. 

제19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이하 ‘해외 수출

업체 혹은 대리업체’)는 해관총서에 비안(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 수입업체는 해당 소재지 해관에 비안(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외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 식품 수입업체는 비안(신고) 신청 시 제출 자료의 

진실성, 유효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해외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 식품 수입업체 비안(신고) 명단은 해관총서에서 

공표한다. 

제20조 해외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 식품 수입업체의 비안(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변동이 발생한 지 60일 이내에 비안(신고) 기관에 변경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해관은 해외 수출업체 혹은 대리업체, 식품 수입업체의 비안(신고) 정보에 착오가 

있거나 내용이 제때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규정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식품 수입업체는 식품 수입 및 판매 기록 제도를 마련해 식품 명칭, 순

함량/규격, 수량, 생산일, 생산 또는 수입 로트번호, 품질유지기한, 해외 수출업체와 

구매자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납품일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해당 증빙을 

보존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존기한은 식품 품질유지기한 만료 후 6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되며, 명확한 품질유지기한이 없는 경우 보존기한은 판매 후 2년 이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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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식품 수입업체는 해외 수출업체, 해외 생산기업 심사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다음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1) 식품 안전 리스크 통제 조치 제정 및 집행 여부 

(2) 식품이 중국 법률, 법규, 식품 안전 국가표준에 명확히 부합하는지 여부

제23조 해관은 식품 수입업체가 실시하는 심사 업무 상황을 법에 따라 감독 검사

한다. 식품 수입업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해관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입식품에 대해 지정 항구로의 

수입, 지정 감독관리 장소에서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정 항구 및 지정 감독

관리 장소 명단은 해관총서가 공표한다. 

제25조 식품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은 식품 수입 시 법에 근거하여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제26조 해관은 법에 따라 입국 검역이 필수인 수입식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27조 해관은 법에 따라 입국 동식물 검역심사가 필요한 수입식품에 대해 검역

심사 관리를 실시한다. 식품 수입업체는 무역계약서 또는 협의서 체결 전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해관은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현장검사는 하기 항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운송수단, 보관장소가 안전 위생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seal number), 내외포장 상 표기 내용, 화물의 실물이 

신고 정보 및 동봉 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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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식물 유래 식품, 포장물 및 패드재료에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제22조 규정에서 언급된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4) 내외포장이 식품 안전 국가표준 요구에 부합하는지, 오염, 파손, 침수, 침투 

현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5) 내외포장의 라벨, 표기, 설명서가 법률, 행정법규, 식품 안전 국가표준 및 해관

총서의 규정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6) 관능적 측면의 식품 성상이 해당 식품이 갖춰야 할 성상에 부합하는지 여부 

(7) 냉동·냉장식품의 신선도, 중심온도가 요구에 부합하는지, 병리적 병변이 

없는지, 냉동·냉장 환경 온도가 관련 표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콜드 체인의 

온도 컨트롤 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온도 기록이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필요 시 증기시험(steaming test)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제29조 해관은 연간 국가 수입식품 안전 감독관리 샘플링검사 계획과 특정 항목 

수입식품 안전 감독관리 샘플링검사 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조직 집행한다. 

제30조 수입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기는 중국의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명서 첨부가 필수인 경우 반드시 중문 설명서도 갖춰야 

한다. 

신선·냉동 육류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내외포장에 생산국가(지역), 제품명, 생

산업체 등록번호, 생산 로트번호를 중·영문 혹은 중문 및 수출국가(지역) 문자 

표시로 견고하고 명확하며 식별하기 쉽게 명기해야 한다. 외포장에는 규격, 생산지

(주/성/시 구체적으로 기재), 목적지, 생산일, 품질유지기한, 저장 온도 등을 중문으로 

명기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목적지임을 표기하고, 동시에 수출국가(지역) 공식 

검사검역 표시를 제시해야 한다. 

수입 수산품의 경우 내외포장에 상품명과 학명, 규격, 생산일, 로트번호, 품질유지

기한, 저장조건, 생산방식(바다 어획, 민물 포획, 양식), 생산지역(바다 포획 해역, 

민물 포획 국가 혹은 지역, 양식제품 소재 국가 혹은 지역), 생산·가공 관련 모든 

기업(포획선, 가공선, 운송선, 독립 냉장·냉동 창고 포함)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주/성/시 구체적으로 기재)를 중·영문 혹은 중문 및 수출국가(지역) 문자 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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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하고 명확하며 식별하기 쉽게 명기해야 한다. 또한 목적지가 중화인민공화국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수입 보건식품, 특수식이용도식품의 중문 라벨은 반드시 최소 판매 포장 상에 

인쇄해야 하며, 스티커로 부착해서는 안 된다. 

수입식품의 내외포장에 특수 표기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이행

한다.  

제31조 수입식품은 항구 도착 후 해관이 지정 또는 인정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동이 필요할 시 반드시 해관의 허가를 거쳐 해관 요구에 따라 필요한 

안전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정 또는 인정된 장소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식품 안전 국가표준 규정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32조 벌크로 선적되는 수입식품은 해관의 요구에 따라 하역 항구에서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33조 수입식품은 해관의 합격 평정에서 합격해야만 수입이 허가된다. 해관의 

합격 평정에서 불합격한 수입식품은 해관이 불합격 증빙을 발행한다. 안전, 건강, 

환경보호 관련 항목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의 경우 해관은 식품 수입업체에 

이를 폐기하거나 반송 처리할 것을 서면 통보한다. 기타 항목에서 불합격한 경우, 

기술 처리를 거쳐 합격 평정 요구에 부합해야만 수입을 허가한다. 관련 수입식품이 

규정 시일 내에 기술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술 처리 후에도 여전히 불합격하면 

해관은 식품 수입업체에 이를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통보한다.

제34조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사건이 중국 내 식품 안전 우려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해관이 수입식품 감독관리 실시 과정에서 불합격 수입식품 혹은 

기타 식품 안전 문제를 발견한 경우 해관총서와 권한을 위임받은 직속 해관이 

리스크 평가 결과에 의거해 관련 수입식품에 대해 감독 샘플링검사 비중 확대 

등의 통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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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이 상기 조항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감독 샘플링검사 비중 확대 등 

통제 조치를 취한 후 불합격 수입식품이 재차 발견되거나 수입식품에 엄중한 안전 

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해관총서와 권한을 위임받은 직속 해관은 식품 

수입업체에 로트별로 공인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 보고서를 해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관은 식품 수입업체가 제공한 검사 보고서에 대해 대조 확인을 

진행한다.

제3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해관총서는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식품에 대해 수입 잠정 중단 또는 수입 금지의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출국가(지역)에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식품 안전 체계 상의 

중대 변화 발생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2) 수입식품이 검역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검역 전염병 전파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위생 처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 해관이 본 방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통제 조치를 수입식품에 실시하였으나 

안전, 건강, 환경보호 관련 항목에서 재차 불합격 판정되는 경우

(4) 해외 생산기업의 중국 관련 법률, 법규 위반 정도가 엄중한 경우

(5) 관련 식품에 중대한 안전 우려가 있음이 기타 정보를 통해 밝혀진 경우  

제36조 수입식품의 안전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경감되면 해관총서와 

권한을 위임받은 직속 해관이 다음 제시된 방식으로 관련 통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본 방법 제34조 제1항의 통제 조치가 실시된 식품이 규정 시간 내, 로트 내

에서 별도의 불합격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해당 통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2) 본 방법 제34조 제2항의 통제 조치가 실시된 식품이 수출국가(지역)에서 이미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관총서의 리스크 평가를 거쳐 식품 안전 및 동식물 

전염병 리스크 통제가 보장되거나 해당 통제 실시일부터 규정 시간 내, 로트 내

에서 불합격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해관은 리스크 평가에 기반해 해당 통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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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 잠정 중단 또는 금지 통제 조치를 받은 식품이 수출국가(지역) 주관 

부문에서 이미 리스크 통제 조치를 취하여 해관총서 평가 요구에 부합한다면 

수입 잠정 중단 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수입이 재개된 식품에 대해서는 

해관총서가 평가 상황에 따라 본 방법 제34조 규정의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 식품 수입업체는 수입식품이 법률, 행정법규와 식품 안전 국가표준에 부합

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거나 인체 건강 유해 가능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63조와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 판매와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 사실을 관련 생산·경영자,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리콜과 통보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동시에 식품 리콜, 통보 및 처리 상황을 소재지 

해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장 식품 수출 

제38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수출식품이 수입국가(지역)의 표준 혹은 계약 조건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이 체결 혹은 참여 중인 국제조약, 협정에 특수한 

요구가 있다면 국제조약, 협정의 요구에도 부합해야 한다. 

수입국가(지역)에 아직 표준이 마련되지 않고 계약 상에도 별도 요구가 없으며 

중국이 체결 혹은 참여 중인 국제조약, 협정에도 관련 요구가 없을 시,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해당 수출식품이 중국의 식품 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제39조 해관은 법에 의거하여 수출식품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수출식품의 

감독관리 조치는 수출식품 원료 재배‧양식장 비안(신고),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

(신고), 기업심사, 문서심사, 현장심사, 감독 샘플링검사, 항구 샘플링검사, 해외 

통보 심사 및 상기 각 항목의 복수 조합형 검사를 포함한다.

제40조 수출식품 원료 재배‧양식장은 소재지 해관에서 비안(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관총서는 원료 재배·양식장 비안(신고) 명단을 일괄 공표하고, 비안(신고) 절차와 

요구사항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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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해관은 법에 따라 자료심사, 현장심사, 기업심사 등 방식으로 비안(신고) 

완료된 원료 재배·양식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제42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소재지 해관에서 비안(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비안(신고) 절차와 요구사항은 해관총서가 제정한다. 

제43조 해외 국가(지역)에서 중국이 해당 국가(지역)로 수출하는 수출식품 생산

기업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해관총서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소재지 해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해관은 1차 심사를 거쳐 

해관총서에 보고한다. 

해관총서는 기업 신용, 감독관리 및 소재지 해관 1차 심사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대외 추천 등록 업무를 진행하고, 대외 추천 등록 절차와 요구는 해관

총서가 제정한다.

제44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이력 추적 가능한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을 

완비하고,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 가공, 저장과정이 중국 관련 법률, 법규, 수출식품 생산기업 

안전위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입국가(지역) 관련 법률, 

법규, 관련 국제조약, 협정에 특수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요구에도 부합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공급업체 평가제도, 입고 화물 검사 기록제도, 생산기록 파일링

제도, 출하 검사 기록제도, 수출식품 이력추적제도, 불합격식품 처분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기록은 진실하고 유효해야 하며, 보존기한은 식품 품질유지

기한 만료 후 6개월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명확한 품질유지기한이 없는 경우 

보존기한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45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수출식품 포장과 운송방식이 식품 안전 요구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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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운송 포장에 생산기업 비안(신고)번호, 제품명칭, 

생산 로트번호와 생산일을 표기해야 한다. 

수입국가(지역) 혹은 계약에 특수한 요구가 있을 시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제품 

추적 가능성 보장을 전제로 직속해관의 동의를 거쳐 전항에서 규정한 표기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 해관은 관할 구역 내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식품 안전위생 통제 시스템 

가동 현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감독검사는 일상 감독검사와 연간 

감독검사를 포함한다. 

감독검사는 자료심사, 현장검사, 기업심사 등 방식을 채택할 수 있고, 수출식품의 

해외 통보 심사, 감독 샘플링검사, 현장실사 등 업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 수출식품은 법에 의거하여 생산지 해관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대외 무역 편의와 수출식품 검사검역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타 지점을 

지정하여 검사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 수출식품 생산기업, 수출업체는 법률, 행정법규와 해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생산지 또는 가공조립지(组货地) 해관에 수출 신고 전 감독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생산지 또는 가공조립지 해관은 식품 수출 신고 전 감독관리 신청을 접수받은 후, 

검사검역 실시가 필요한 수출식품에 대해 법에 의거 현장검사와 감독 샘플링검사를 

실시한다.

제50조 해관은 국가 수출식품 안전 감독 샘플링검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 집행한다. 

제51조 해관의 현장검사와 감독 샘플링검사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수출식품에 

대해서는 해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을 허가한다. 수입국가(지역)에서 증명서 

형식과 내용에 대한 변경을 원하는 경우 해관총서의 동의를 거쳐 증명서의 형식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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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품이 해관의 현장검사와 감독 샘플링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해관은 수출업체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통보한다. 해당 관련 수출식품 중 

기술적 처리가 가능한 것은 기술 처리를 거쳐 합격하면 수출을 허가한다. 기술 

처리가 불가하거나 기술 처리 후에도 여전히 불합격 판정인 것은 수출을 허가

하지 않는다.

제52조 식품 수출업체 또는 그 대리인이 식품을 수출할 시에는 법에 따라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제53조 해관은 수출식품에 대해 항구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이면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54조 수출식품이 안전상 문제로 인해 국제조직, 해외 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해관총서는 심사를 조직,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 샘플링검사 비율 

조정, 식품 수출업체에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한 로트별 검사 보고서 해관 제출 요구, 

해외 공식 주관 기관의 등록 추천 철회 등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제55조 수출식품에 안전상 문제가 존재하여 인체 건강과 생명 안전에 이미 손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식품 생산·경영자는 손해 발생을 

차단 및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고, 소재지 해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6조 해관은 수출식품 감독관리 실시 중 안전상 문제를 발견할 시 동급 정부와 

상급 정부 식품안전 주관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  

제57조 해관총서는 <식품안전법> 제10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 취합하고, 수출입식품 안전 정보 관리제도를 확립한다. 

각급 해관은 관할구역 내 및 상급 해관이 지정한 수출입식품 안전 정보의 수집과 

정리 업무를 책임지고, 유관 규정에 따라 해당 관할구역 지방 정부, 유관 부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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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통보한다. 통보 내용이 기타 지역과 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관련 지역 해관

에도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해관이 수집, 취합하는 수출입식품 안전 정보는 <식품안전법> 제100조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해외의 식품 대상 기술성 무역조치 관련 정보도 포함한다.

제58조 해관은 수집한 수출입식품 안전 정보에 대해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통제 조치를 확정한다. 

제59조 국내외에서 식품 안전사건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여 수출입식품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수출입식품에 심각한 식품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직속 

해관은 해관총서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상황 판단 후 리스크 

사전 경보를 개시하고, 해관 시스템 내에 리스크 경보를 발령하며,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 부문에 통보한다. 필요 시 소비자들에게도 

리스크 경보를 통보한다. 

리스크 경보를 발효할 경우 해관총서는 리스크 경보 통보 요구에 따라 수출입

식품에 대해 본 방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와 제54조에서 규정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0조 해관은 연간 국가 수출입식품 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입식품 내 식원성질병, 식품 오염, 유해 요소의 모니터링 수치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제61조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사건이 중국 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평가 결과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해관총서는 국제 

통용 방법을 참조하여 해관 시스템 내에 리스크 사전 경보를 직접 발령하거나 

소비자들에게 리스크 사전 경보 사실을 고지하고, 본 방법 제34조, 제35조와 제36조

에서 규정한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2조 해관은 수출입식품 안전 돌발사건에 대한 긴급처리 방안을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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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식품 안전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다음 

열거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생산·경영 장소 진입 및 현장검사 실시

(2) 생산·경영 중인 식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 진행

(3) 관련 계약, 증빙, 장부 및 기타 관련 서류 열람 및 복제

(4) 식품안전 국가표준 부적합이 입증되거나 안전 문제 발생 우려 존재, 위법 생

산경영 정황이 입증된 식품에 대한 차압, 압수

제64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업체에 대해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제65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 및 비안(신고) 신청된 원료 

재배·양식장에 대해 사찰 및 심사를 개시한다. 

제66조 경유 식품은 경유 화물에 대한 해관총서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경유 식품은 경유 기간에 해관의 허가 없이 포장을 해체하거나 운송수단에서 하역

해서는 안 되며 규정 기한 내에 국경 외로 운송해야 한다. 

제67조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는 해관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수출입

상품 재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재검사 신청을 수락하지 

않는다.

(1) 검사 결과 미생물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2) 재검사용 예비 샘플이 품질유지기한을 초과한 경우

(3) 기타 원인으로 예비 샘플이 재검사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5장 법적 책임  

제68조 식품수입업체 비안(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규정에 따라 해관에 

변경수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그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해관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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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한다. 

비안(신고) 과정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식품수입업체에 대해서 해관은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9조 국내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가 해관의 수출입 식품 안전 검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질의 응답,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답변 내용 및 제공 자료가 

실제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경고 조치를 하거나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0조 해관이 수입 사전포장식품 감독관리 과정에서 수입 사전포장식품에 중문 

라벨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중문 라벨이 법률, 법규 및 식품 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식품수입업체가 해관의 요구에 따른 폐기, 

반송 또는 기술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해관은 경고 조치를 하거나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1조 해관의 허가 없이 수입식품을 해관이 지정 또는 인정한 감독 장소에서 

이전하는 경우 해관은 시정을 요구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2조 다음 열거된 위법 행위가 <식품안전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서 

언급한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식품을 수출하는’ 행위에 속할 경우 

해관은 <식품안전법> 제124조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1) 해관의 감독 샘플링검사를 거쳐 증빙서류를 기발급받은 수출식품을 무단으로 

교체한 경우

(2) 불량품이나 모조품이 섞인 식품, 모조품을 진품으로 둔갑시킨 식품, 하자품을 

우량품으로 대체한 식품을 수출하거나 불합격 수출식품을 합격 수출식품으로 사

칭하는 경우 

(3) 비안(신고) 신청을 하지 않은 수출식품 생산기업에서 생산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4) 등록이 필수인 국가(지역)으로 미등록 수출식품 생산기업에서 생산한 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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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거나 이미 등록된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등록범위 외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5) 수출식품 생산기업에서 생산한 수출식품이 규정에 의거 비안(신고) 신청한 

재배·양식장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6) 수출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규정에서 언급한 정황이 존재하고, 수출식품이 수입국가(지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73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법에 근거하여 

형사 책임을 진다.

제6장 부칙 

  

제74조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 보세 감독관리 장소, 시장 구매, 변경 소액 무역

(邊境小額貿易)과 접경지역 주민 간 호시무역(互市貿易)30), 수출입식품 안전 감독

관리는 해관총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5조 우편, 택배,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소매 및 여객 

휴대 등 방식의 수출입식품에 대한 안전 감독관리는 해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6조 샘플, 선물, 증정품, 전시품, 구호품 등 무역 거래 용도가 아닌 식품, 면세 

운영 식품, 외국 주중국 대사관/영사관 및 해당 인원들이 출입국 시 휴대하는 공용

/개인용 식품,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 및 해당 인원들의 공용/개인용 식품, 

외국 주재 중국기업 인원들의 개인용 식품에 대한 감독관리는 해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7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

하는 해외 생산기업,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식품수입업체, 수출식품 생산

30) ‘호시무역’이란 접경지역 주민들이 통행증만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하는 무관세 교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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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출업체 및 관련 인원들이 포함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 기업 등이 포함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수입식품의 수출입업체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 식품수입업체가 포함된다. 

제78조 본 방법은 해관총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79조 본 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1년 9월 13일 구(舊) 국가품

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44호에 의거하여 공표되고 2016년 10월 18일 구(舊)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84호 및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근거하여 개정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방법>, 2000년 2월 22일 구(舊) 국가품질

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20호에 의거하여 공표되고 2018년 4월 28일 해관총서령 

제238호에 근거하여 개정된 <수출 벌꿀 검사검역 관리 방법>, 2011년 1월 4일 

구(舊)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35호에 의거하여 공표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의거하여 개정된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2011년 1월 4일 구(舊)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36호에 의거하여 

발표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의거해 개정된 <수출입 육류 

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2013년 1월 24일 구(舊)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령 제152조에 의거하여 발표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조에 

근거해 개정된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2017년 11월 14일 구(舊)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92호에 의거하여 발표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의거하여 개정된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신고) 관리 

규정>은 동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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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대한 등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

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역법> 및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및 실시조례, <식품 등 제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특별규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내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가공·보관 기업(이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으로 통칭)의 등록 관리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전항에 규정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생산·가공·

보관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관리 업무를 일괄 책임진다.

제4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은 반드시 해관총서의 등록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등록 조건 및 절차 

제5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조건

(1)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 안전 관리시스템이 해관총서의 동등성(Equivalence) 

평가 및 심사에 통과해야 한다.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고 해당 부문의 효과적인 

감독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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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적인 식품 안전위생 관리와 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소재 국가(지역)

에서 합법적으로 생산, 수출되며,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이 중국 관련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4) 해관총서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합의한 검사검역 관련 요구에 부합

해야 한다. 

제6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방식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추천 등록 

방식과 기업 단위 신청 등록 방식이 포함된다.

해관총서는 식품의 원료공급원, 생산가공 공정, 식품 안전 관련 기존 누적 데이터, 

소비자층, 식용방식 등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되 국제 관례를 함께 

참조하여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방식과 신청 제출자료를 확정한다.

리스크 분석을 통해 특정 식품의 리스크 변동 사실이 밝혀지거나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드러날 경우 해관총서는 관련 식품의 해외 생산기업 등록방식과 신청 제출

자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다음 열거된 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

총서에 추천하여 등록을 진행한다. 

육류와 육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제품, 식용유지와 식용유 원료, 소가 들어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 곡물

제분공업제품 및 맥아, 신선·탈수(건조) 채소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 전(前) 단계 커피원두, 코코아, 특수식이용도 식품, 보건식품

제8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등록을 추천한 업체에 대해 심사, 검사를 진행

하고 등록 요건 부합 여부 확인 후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해야 하며 동시에 다음 

제시된 신청자료를 제출한다.

(1)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2) 기업 명단과 기업 등록 신청서 

(3) 기업 신분 증명 서류, 예: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 등 

(4)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한 기업이 본 규정 요구에 부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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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5)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관련 기업에 대해 실시한 심사, 검사의 결과 

보고서

필요 시 해관총서는 기업 공장 구역, 작업장, 냉장·냉동창고의 평면도, 공정 흐름도 

등 기업 식품 안전 위생 및 예방 체계 관련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본 규정 제7조에 열거된 식품 외 기타 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자체적으로 

혹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을 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등록 신청서

(2) 기업의 신분 증명 서류, 예: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발급한 영업등록증 등 

(3)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함을 서약하는 기업의 성명서

제10조 기업 등록 신청서 내용에는 기업명, 소재 국가(지역), 생산장소 주소, 법정

대표인, 연락담당자, 연락처,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승인한 등록번호, 등록 

신청 식품유형, 생산유형, 생산능력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등록 신청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후 제출하며, 관련 

국가(지역)와 중국 간 등록방식과 신청서류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양측 

합의에 따라 이행한다.

제12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은 제출 서류의 

진실성, 완전성, 합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13조 해관총서는 자체적으로 혹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심사팀을 구성하며, 

등록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 

형식이나 복수 조합 형태의 검사를 통해 평가와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팀은 2명 

이상의 평가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과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상기 평가 심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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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해관총서는 평가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 등록을 승인하고 중국에서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소재 국가

(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요건에 부

적합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등록 승인을 하지 않고, 소재 국가

(지역) 주관 당국 혹은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한다.

제15조 등록 완료 기업은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반드시 식품의 내·외포장에 

중국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발급받은 등록

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제16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승인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확정해야 한다. 

제17조 해관총서는 등록 승인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명단을 일괄 공표한다. 

   제3장 등록 관리 

제18조 해관총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심사팀을 구성하고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이 등록 요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

검사를 실시한다. 심사팀은 2명 이상의 평가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 등록 유효기한 내에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등록 신청 경로를 통해 해관총서에 변경 신청을 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한다.

(1) 등록사항 변경 정보 대조표

(2) 변경 정보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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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는 평가를 거쳐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변경을 허락한다.

생산장소 이전, 법정대표인 변경 혹은 소재 국가(지역)에서 발급된 등록번호 변경 

시에는 재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중국 내 등록번호는 자동으로 효력 상실

된다.

제20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이 등록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전 3~6개월 내에 등록 신청 경로를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연장을 신청

해야 한다. 

등록 연장 신청 시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등록 연장 신청서

(2) 등록 요건에 지속적으로 부합함을 서약하는 성명서

해관총서는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업에 등록 연장을 허가하며, 등록 유효

기간은 5년 연장한다. 

제21조 기등록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관총서는 해당 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통보하고 이를 대외 공표한다.

(1) 규정에 따라 등록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이 자발적으로 말소 

신청하는 경우 

(3) 본 규정 제5조 제(2)항 요구사항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22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기등록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등록 기업이 지속적으로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등록 요구 부적격 사항 발견 시 신속히 통제 조치를 취하고 

등록 요구에 부합하도록 시정 완료할 때까지 관련 기업의 대(對)중국 식품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등록 요구 부적격 사항을 발견한 경우 

자발적으로 대(對)중국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신속히 시정 조치를 강구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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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부합할 때까지 시정을 지속한다. 

제23조 기등록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이 등록 요구사항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해관총서는 규정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시정 기간에 

해당 기업의 식품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등록을 추천한 기업이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받을 시, 

주관 당국은 관련 기업이 규정 기한 내에 시정 완료하도록 감독하고,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보고서와 등록 요구사항 부합 서면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에 위탁하여 등록을 신청한 기업이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받을 시, 규정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해관총서에 서면 시정보고서와 등록 

요구사항 부합 서면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업체의 시정 현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합격 시 관련 기업의 

식품 수입을 재개하도록 한다.

제24조 기등록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관총서는 해당 업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대외 공표한다.

(1) 기업이 자체 귀책 사유로 수입식품에 중대 식품안전사고를 초래한 경우

(2) 중국으로 수출된 식품이 입국 검사검역 과정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발견되고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3) 기업의 식품 안전 위생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안전 위생 요구사항 부합 여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4) 시정 조치 이행 후에도 여전히 등록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상황을 은폐한 경우

(6) 해관총서의 재심사 및 사고 조사를 거절하여 협조하지 않는 경우 

(7) 등록번호를 임대, 대여, 양도, 전매, 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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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부칙 

제25조 국제조직 혹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지역)의 주관 당국이 전염병 

발발 상황을 발표하거나 입국 검사검역 중 관련 식품에서 전염병, 공중보건사건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해관총서는 해당 국가(지역)의 식품 수입에 대한 

잠정 중단 조치를 공지하고, 해당 기간에는 해당 국가(지역) 관련 식품생산기업의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제26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수입식품 해외 생산

기업이 소재한 국가(지역)에서 식품생산기업 대상 안전위생 감독 관리를 책임지는 

정부 부처를 말한다.

제27조 본 규정의 해석은 해관총서가 담당한다.

제28조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3월 22일 구(舊)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45호에 의거 발표되고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따라 개정한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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